
■소득세법시행규칙 [별지제7호서식] <개정 2024. 3. 22.>

수입 명세서귀속연도 2025년

1. 공익단체
인적 사항

① 단 체 명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② 대 표 자 김용*

③ 고유번호 605-82-804** ④ 전화번호 010-0000-****

⑤ 비영리민간단체
등록번호

⑥ 핸 드 폰 010-8767-****

⑦ 지 정 일 2016-12-20 ⑧ 소 재 지 광주광역시 동구****

2. 수입명세
(단위 : 원)

⑨ 회 비 ⑩ 후 원 금 ⑪
보조금·지원금

⑫ 기타수입

(수익사업 등)

⑬

이월금
⑭ 차입금 ⑮ 총 계

개인 법인 등 개인 법인 등 국가ㆍ
지자체

다른

공익

법인등

0 0 125,182,
100

120,518,
500

0 0 12,210,000 3,253,685 0 261,164,285

3. 수입 (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 및 ｢상속세 및 증여세법｣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

지원받는 금액은 제외) 중 개인의 회비ㆍ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(%): ( 48.5370 %)

4. 통장 보유 현황

⑯ 구 분 ⑰계좌번호 ⑱ 계좌명의자

광주은행 110702**** 공익변호사와

부산은행 101202**** 공익변호사와

신한은행 100030**** 공익변호사와

신한은행 100033**** 공익변호사와

신한은행 100032**** 공익변호사와

신한은행 100031**** 공익변호사와

신한은행 100032**** 공익변호사와

신한은행 100032**** 공익변호사와

신한은행 100033**** 공익변호사와



작 성 방 법

1. 이 서식은 공익단체로 지정받은 단체가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
2. ⑦ 지정일란: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날을 적습니다.

3. 수입(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 및 ｢상속세 및 증여세법｣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

지원받는금액은 제외) 중 개인의 회비ㆍ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(%)란: 공익단체의 ⑮ 총계금액에서 ⑪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

부터 받는 보조금 및 ｢상속세 및 증여세법｣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부터 지원받는 금액 ⑬ 이월금 ⑭ 차입금 수입

을 뺀 금액 중 개인으로부터 받은 회비ㆍ후원금 등의 비율을 적습니다.

4. ⑯ 구분란: 금융회사 등의 명칭을 적습니다.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 또는중질지 80g/㎡]

「소득세법시행령」제80조제5항에따라수입명세서를제출합니다.

2026 년 04월 16일

공익단체 공익변호사와함께하는동행 [인]

세무서장 귀하


